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4.4.8>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7조제1항제3호 관련)

항 로 명 항 법

인 천 항

출입항로

1.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인천

항 출입항로의 입항항로(제1항로, 동수도항로)로 항행하여야 하

고,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항로(제2항로, 서수도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

항항로 및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출항하거나 입항할 

수 있으며, 덕적도 서북쪽 해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출항항로의 바깥해역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항

항로의 바깥해역을 항행할 수 있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제2호에 따라 덕적도 서북쪽 해역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낮에는 제1대표기 밑에 엔(N)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밤에는 음향신호, 발광신호 또는 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산 항

출입항로
1.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산

항 출입항로의 입항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출항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부

산항 출입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

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

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 양 만

출입항로
1. 선박이 별표 2에 따른 광양만 출입항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입항선박은 입항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선박은 출항항

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광

양만 출입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

으나, 입항항로 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

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흘수제약선은 깊은수심항로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동 항로를 따

라 항행하여야 하고 항로 안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깊은수심항로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흘수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깊은수심항로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호에 따라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서로 충돌

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흘수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이 흘수

제약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주의해역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최상

의 조종 준비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통항흐름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항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른 통항분리수

역에서의 항법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4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

에는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